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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안 심 제도의 개선방안에 한 연구

이상일*

* 한국해양 학교 선박운항과

요    약 :  해양안 심 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  해양안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하고 있음에도, 실질 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

계를 주목 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. 해양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, 지방해양안 심 원은 원인재결  징계재결을 하는데, 해

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 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.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앙해양안 심 원에  

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 이 된다. 행정심 의 재결에 하여 다시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. 일반 으로, 행정심 의 

재결은 3심제의 재 을 받을 수 있으나, 해양안 심 제도에서 앙해양안 심 원의 재결에 한 행정소송은 법원 속 할 단심

제로 운 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의 하나인 재 청구권에 한 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,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 심 제도

의 본래의 목 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 의 확보 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한 개선방안을 

제안하고자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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